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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대기업과 Tablet PC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수직 산업계(vertical industries)가

될 것이다.

2003년 중 업무용 휴대형PC의 주요 경향의 또다른 하나는 무선 랜 기술의 채용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항, 호텔, 컨퍼런스센터 등에 802.11가 확산되면서 사용자들이 무

선 LAN의 속도와 편리성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PC업체들이

무선 휴대형PC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공공 무선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막대한 투자와 제

휴를 하고 있다. 무선 인프라 환경의 구축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부터 노트북 신규 구매시

802.11b 인터페이스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내부에 무선 LANs이 설

치되지 않았더라도 공공 무선 인프라의 확충은 무선 근로자의 생산성을 재고시킬 수 있기 때

문에 기업들이 노트북의 사용주기인 3년 내에 802.11를 수용하게 되어 2005년에 가서는 업무

용 노트북의 80%가 802.11인터페이스를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휴대형 PC에서 DVD 탑재 경향이 점차 확산될 것이다. 대용량의 저장

장치라는 장점으로 인해 DVD의 채용이 데스크탑PC에도 채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2004년

중반에 가서는 업무용 노트북에서도 DVD 및 CD-RW 콤보 드라이브가 노트북의 CD-RW드

라이브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며, 512MB DDR RAM이 대기업 노트북의 표준사양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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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지난 10월 18일 남부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의 패트리샤 시츠판사는 시각장애인인 로버트

검슨과 ACCESS NOW, INC.(비영리 법인)가 SOUTHWEST AIRLINE, C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공사가 웹사이트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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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였다. 시츠판사는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Southwest.com)

는 ADA가 정의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과 거리가 멀다”며 “현행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웹사이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ADA는 1990년에 제정된 법률로, 모든 공공편의공간(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가능(accessible)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호텔, 레스토랑, 쇼핑센터, 대학 등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항공사

의 웹사이트는 공공편의 공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시

작장애인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츠판사는 “장애인법의 입법자도 이 법이 적용되는 물리적 공간의 종류를 매우 조심스럽

게 열거하였으며, 이 법이 인터넷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고 하였으며, “장애인법을

가상공간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정의된 기준없이 새로운 권리를 창조하게 된다”면서 장애

인법을 사이버공간으로 확대하는 데는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여운을 남겼다.

2 . 양측의 반응

검슨과 시민단체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이번 판결이 지난 1997년 Web Accessibility Initiative(WAI)를 발표하

는등 장애인들의 인터넷접속을 지원해온 World Wide Web Consortium(W3C) 등 정보사

회의 흐름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W3C는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인터넷 접근장

벽을 낮추기 위하여 웹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 갱신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기업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조계의 배려로 받아들이고 있

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장애인법은 열악한 상황에 빠진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

이버공간이 장애인들에게 열악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3 . 의의와 시사점

이 판결이 주는 우선적 의미는 사이버공간이 아직까지 물리적 공간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

는 공간으로써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과 동일하게 장애인을 위한 설

계, 시설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것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지 장애인

이라는 잠재적 수요자, 접근성 높은 웹사이트의 경쟁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99년 미 시각장애인연맹은 온라인 업체인 AOL을 상대로 AOL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AOL이 이를 인정하고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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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하면서 갈등이 해소되었다. 즉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의 확보가 형벌 또는 손해배

상을 통하여 법적으로 강제되기는 어렵겠지만, 접근성 자체가 가지는 나름대로의 의미는 충

분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

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2002년 1월 제정, 고시하였으며,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

준화포럼이 창립되었다. 물론 이 권장지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

은 아니다. 권장지침 제정당시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제성의 정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법

적 강제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시기상조라고 결론을 맺긴 하였지만 접근성 향상이 갖는 의

미는 크다고 할 것이며,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시

츠 판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

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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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996년개정미통신법은시내전화시장의경쟁활성화를위한방안중의하나로 ILEC의통신

망을 세분화하여 망요소별로 신규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망세분화(UNE: Unbundled

Network Element) 규정을 도입하였다.

현재, CLEC가 시내전화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방법에는 설비 자체구

축, 재판매와 위에서 언급한 망세분화등 3가지가있다. ’99년이후 설비자체구축, 재판매를통

한시장진입은하락하고있는반면에세분화된망요소를이용한방식, 특히UNE-Platfor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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